
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안전을 기원합니다1. .

2.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42 (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· 등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 ) 20  

   호 제조업 등 유해23-50 ( 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 에 근거하여 해당)   

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. 

우리협회에서는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  3. ․

으니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하여 관련법규 준수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길     , 

바랍니다   . 

가 제출대상 사업장 붙임자료 참조   . ( )           

 

나 제출 시기   . : 해당 작업시작 일 전까지15 부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2

다 대상확인 및 작성문의 안전컨설팅부 이만섭 선임차장  . : 063-212-4022( )

라 심사ㆍ확인절차   . 

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

대한산업안전협회  전북지회

수 신 사업장 대표이사

경 유( ) 안전업무 담당자

제 목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안내·

대상업종

▶ 설치․이전 전기계약용량 이상[ 300kW ]

▶ 증설․교체․개조․이설 전기정격용량의 합 이상[ 100kW 

대상설비 업종물문( )

25***, 23*** 이후2009.01.01.
용해로▶ 

화학설비▶ 

건조설비▶ 

가스집합용접장치▶ 

허▶ 가대상 유해물질 및 

분진작업 관련설비 

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 [ · ·

전체환기설비   ]

이후2009.01.01.

10***, 16***, 22***

24***, 29***, 30***

32***, 33***

이후2012.07.01.

20***, 261**, 262** 이후2014.09.13.


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 항 호 공장의 건축허가14 1 15 ( )※ 

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공장설립 승인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유무확인   

붙    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안내 리플렛 부 끝: · 1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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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전북안전컨설팅부-201 ( 2026. 3. 30. ) 접수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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